
현대오일뱅크, 대리점 계약해지는 무혐의

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와의 분쟁에서 오일뱅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.

현대오일뱅크는 자사가 인천정유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

는 결정을 최근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8월8일 밝혔다.

공정위원회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사유없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시장점유율 등을

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통보절차를 준수했다고 파악한 것으

로 알려졌다.

또 현대오일뱅크가 자체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점 공급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

입장을 전달했다.

현대오일뱅크는 2002년 6월말로 끝난 인천정유와의 대리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7월부터 현대오일뱅크 계

열주유소를 통한 인천정유의 석유제품 판매가 중단됐다.

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가 대리점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

오일뱅크를 제소했었다.

한편, 인천정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대리점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청구를 낸

데 대해 법원이 8월1일 기각했다고 오일뱅크은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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